
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문

 안녕하십니까? 불철주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헌신하시는 귀하의 사업장 

관계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 2021년 10월 21일 개정·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(정기점검 및 정기검사)와  

 관련하여 안내 드리니 확인하시고 점검결과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1회 「정기점검」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

 (이동탱크저장소)로 하여금 실시 하여야 하며, 

 「정기점검」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점검을 한 날부터

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1부는 기존대로 3년간 자체 보관

 하시기 바랍니다. 

<벌칙사항>

○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

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○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그 밖에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

 화재안전조사팀 위험물 정기점검 담당(☎ 031-8012-9352)에게 연락 주시면   

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  앞으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로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의 번창과     

모든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 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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